
학칙시행내규 개정 사유학칙시행내규 개정 사유학칙시행내규 개정 사유학칙시행내규 개정 사유본 학칙시행내규를 개정하므로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학교육의 효율성 제고 및 학교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
학칙시행내규 개정 주요골자학칙시행내규 개정 주요골자학칙시행내규 개정 주요골자학칙시행내규 개정 주요골자학칙시행내규 제 조 성적평가 등급 내용 중 성적평가 등급 기준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요구1. 23 ( )하는 엄격한 학사관리의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므로 학사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

학칙시행내규 개정 안학칙시행내규 개정 안학칙시행내규 개정 안학칙시행내규 개정 안대신대학교 학칙시행 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대신대학교 학칙시행 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대신대학교 학칙시행 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대신대학교 학칙시행 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...제 조 성적평가 등급제 조 성적평가 등급제 조 성적평가 등급제 조 성적평가 등급24 ( )24 ( )24 ( )24 ( )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가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로 분류하되 상대평가는 다음 기준상대평가는 다음 기준상대평가는 다음 기준상대평가는 다음 기준에 준한다 다만 실험실습 실기 교직 및 수강인원이 명 미만인 교과목과 강좌의 특성상 상대평가가 불에 준한다 다만 실험실습 실기 교직 및 수강인원이 명 미만인 교과목과 강좌의 특성상 상대평가가 불에 준한다 다만 실험실습 실기 교직 및 수강인원이 명 미만인 교과목과 강좌의 특성상 상대평가가 불에 준한다 다만 실험실습 실기 교직 및 수강인원이 명 미만인 교과목과 강좌의 특성상 상대평가가 불. , , , 10. , , , 10. , , , 10. , , , 10․․․․가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은 교과목은 분포비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등급가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은 교과목은 분포비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등급가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은 교과목은 분포비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등급가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은 교과목은 분포비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등급, A (A, A (A, A (A, A (A++++와와와와 AAAA0000 의 비율이의 비율이의 비율이의 비율이) 50%) 50%) 50%) 50%를 초과할 수 없다를 초과할 수 없다를 초과할 수 없다를 초과할 수 없다....등급 권장적정비 율 최대허용비 율 최대허용 누적비율교 양 전 공 교 양 전 공 교양 전공A+ A0 10~30% 10~30% 30% 30% 30% 30%B+ B0 20~40% 20~50% 40% 50% 60% 70%C+ C0 20~40% 20~40% 100% 100% 100% 100%D+ D0 10~30% 10~30% 100% 100% 100% 100%F 0~20% 0~20% 100% 100% 100% 100%부 칙부 칙부 칙부 칙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1. ( ) 2010 10 1 .1. ( ) 2010 10 1 .1. ( ) 2010 10 1 .1. ( ) 2010 10 1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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